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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나 임 차보증2013 76682

원고 항소인, A

소송 리인 법 법인 담당변 사○○ ○○○

피고 피항소인, B

1 심 결 부지 법원 고양지원 고 가합 결2013. 11. 6. 2013 1624

변 종 결 2014. 6. 20.

결 고 2014. 7. 25.

심 결 피고에 한 부분 취소한다1. 1 .

피고는 연 하여 원고에게 억 만 원 지 하라2. C 1 1,000 .

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3. .

항 가집행할 있다4. 2 .

주 과 같다 원고는 항소심에 청구취지를 감축하 다( 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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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1.

피고는 리인 원고 가 원고에게 주시 미래2011. 1. 17. C “C 422,

동 이하 이 사건 아 트라 한다 를 임 차보증 억 만 원 차임 월109 2002 ( ‘ ’ ) 1 1,000 ,

만 원 임 차 간 부 지 하여 임 하 한다 는40 , 2011. 2. 23. 2013. 2. 22. ”

임 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 차라 한다 체결하 다( ' ‘ ) .

인 근거 다 없 갑 증 증 재 변 체 취지[ ] , 1 1, 1 ,

임 차보증 채 연 책임 청구2.

가 당사자 주장.

원고는 피고 가 부부지간 그 인생 용 등 조달하 하여 피고를, C C

리인 내 워 원고에게 이 사건 아 트를 임 하여 원고에게 임 차보증

아 주 자신들 인생 용 등에 사용하 고 이러한 행 는 민법 조가, 832

규 하는 부부 일 이 일상 가사에 하여 자 법 행 를 한 에 해당하“ 3 ”

므 피고도 원고에 한 임 차보증 채 에 하여 연 책임이 있다고 주, C

장한다.

이에 하여 피고는 원고에 한 임 행 가 일상 가사에 한 법 행 에, C

해당하지 않고 그 지 않 라도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아 트를 매 하, , C

하는 매매계약 체결하면 계약 억 만 원 지 임 차보증 채권1 1,000

갈 하 하 므 원고에 한 임 차보증 채 가 이미 소멸하C

다고 다 다.

나 일상 가사에 해당 여부에 한 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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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조에 말하는 일상 가사에 한 법 행 라 함 부부가 공동생832

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 행 를 말하므 그 내용과 범 는 그 부부공동체 생

구조 도 그 부부 생 장소인 지역사회 사회통 에 하여 결 며, ,

가 구체 인 법 행 가 당해 부부 일상 가사에 한 것인지를 단함에 있어

는 그 법 행 종 질 등 객 사 과 함께 가사처리자 주 사 목·

부부 사회 지 직업 재산 입능 등 실 생 상태를 종합 고 하, · · ·

여 사회통 에 라 단하여야 한다 법원 고 다 결 참( 1997. 11. 28. 97 31229

조 그리고 차용행 도 액 차용 목 실 지출용도 그 사 등 고). , , ,

하여 그것이 부부 공동생 에 필요한 자 조달 목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

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 고 다 결 참조( 1999. 3. 9. 98 46877 ).

다 인 사실.

이 사건 임 차보증 지1)

원고는 이 사건 임 차 당시 피고가 남편 이하 피고 를 피고 부부라 통칭C ( C ‘ ’

한다 에게 그 소 명 이 사건 아 트에 한 임 차 계약 체결과 임) C

차보증 등에 한 권한 일체를 아 것 인하여 피고 이 사건 임 차

계약 체결하고 이 사건 임 차에 한 피고 명 농 계좌 계좌번, ( : ○

이하 같다 임 차보증 명목- - - , ) 2011. 1. 17. 300○○ ○○○○ ○○○○ ○○

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합계, 2011. 1. 25. 1,000 , 2011. 2. 7. 200 , 2011. 2. 23. 9,500

억 만 원 송 하 다1 1,000 .

그리고 이 사건 임 차 피고 부부는 이 사건 아 트 같 단지에 속하는

주시 동 이 사건에 피고 부부에 한 송달 주소이, (○○○ ○○○ ○○○ ○○○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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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에 거주하 는데 그 아 트는 앞 소 권이 등 가 어 있었다) , D .

임 차보증 생 등에 사용2)

피고 명 농 계좌는 피고 부부가 생 리용 등 사용하는 계좌 원고

임 차보증 송 시작일인 마이 스 출한도 억 원 이미2011. 1. 17. 3

원이 출 상태이었고 그 부 경 지 입 액이 원고 지242,821,530 , 2011. 6. 30.

임 차보증 억 만 원 피고 소 부동산 임 료 등 합계 원1 1,000 , 127,982,599

이었지만 그 지 에 른 마이 스 출액이 원, 2011. 6. 30. 249,510,622

이 사건 임 차보증 과하여 인출 사용 었다, .

이 간 피고 명 농 계좌 지 내역 살펴보면 이 사건 아 트에 한 출,

상 명목 만 원이 지 도 하 나 피고 부부 생 명목1,270 ,

만 원 피고 부부 사용 카드 결 명목 원 피고 부부 자1,025 , 20,830,299 ,

원 리 요 국민건강보험료 원 피고 부부 주8,383,510 , · · 3,378,160 ,

거지에 한 출 상 명목 원 그 주거지 소 명 자인 에 한8,527,980 , D

송 명목 만 원 피고 부부 인출 원 피고 운 부동산737 , 7,715,000 ,

개사 소 차임 명목 만 원 등 합계 원 도가 지 었고 그210 68,554,949 ,

에도 피고 장모 앞 분양 아 트에 한 출 이자나 피고 출 에 한

상 명목 등 지 었다.

피고 부부 재 상태 악 에 른 이 사건 아 트 매매3)

원고는 피고 부부에게 이 사건 임 차 간 만 인2012. 11. 15. “ 2013 2

월경 지 이 사건 아 트에 거주하다가 이사할 이니 임 차 종료 시에 임 차보

증 해 달라 는 취지 통지하 다”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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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피고 부부가 다른 아 트에 한 분양계2012. 11. 28. “

약 해 소송에 소하는 람에 재 상태가 열악해 고 그 말미암아 이 사건,

아 트에 조만간 압 가 들어 거나 경매 차가 진행 있 니 그 같 침해등

가 있 에 이 사건 아 트를 매 인 하라 는 취지 자 일 보냈다( ) ” .

그 다 날인 원고는 피고가 에게 일체 권한 임 아 것2012. 11. 29. C

인하고 피고 이 사건 아 트에 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논 하 나 이,

사건 아 트에 하여 국민 행 앞 근 당권 피담보채 억 만 원3 7,800

승계가 불가능한 만 원과 등 용 취득 등 등 부담 주체를 고 이1,800 , ,

견이 계속 면 합 를 보지 못하 다.

그러 에 원고 피고 부동산 개인인 법 사 사 소 직원인 등이 참 한, E, F

자리에 아직 원고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에 한 종 합 가 이루어지지는

않았지만 시라도 나 에 매매계약 체결 합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 권이 등,

차를 신속하게 진행하 하여 원고가 에게 이 사건 아 트를 억 만“ C 4 8,800

원에 매 하 하 이 사건 임 차보증 억 만 원 채권 계약, 1 1,000

지 에 갈 하고 잔 지 에 갈 하여 이 사건 아 트에 근 당권 피담보,

채 잔액인 억 만 원 원고가 인 하 한다 는 매매계약 가 작 고 부3 7,800 ” ,

동산 개인 이 주시청에 같 매매계약 를 산 출하여 부동산거래신E

고를 하 다.

피고는 피고 부부가 이 사건 아 트에 근 당권 피담보채“ 2012 12

월분 지 이자를 부담하겠다 라는 약 를 작 하여 원고에게 주고 법 사 사 소.” ,

직원 에게 매도인 인감증명 등 이 사건 아 트에 한 소 권이 등 에 필요한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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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맡 면 도 그 지도 이 사건 아 트 매 를 주 하 원고에게 소 권이, “

등 는 법 사 사 소 직원에게 다 건 주었고 피고 부부가 처한 상황 모,

명했 니 매매계약 체결할지는 원고가 알아 결 해라 는 취지 말하고 그 자, ”

리를 떠났다.

결국 같 날 원고는 부동산 개인 법 사 사 소 직원 에게 이 사건 아 트를, E, F

매 하지 않겠다는 취지 사를 시하 고 다 날인 피고 부부에게, 2012. 11. 30.

도 같 취지 통지를 하 다.

이 사건 아 트에 한 임 경매4)

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 트에 하여 는 해 것이 없 니 매를“

하든지 매매를 하든지 원고에게 다 맡 다 고 하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임 차보” .

증 회 하 하여 직 부동산 개사사 소에 이 사건 아 트 매도 개를

뢰하 나 이 사건 아 트가 매도 지 않자 부지 법원 고양지원, , 2013. 1. 15.

주시법원에 피고 부부를 상 이 사건 임 차를 해지하 므 임 차보증“

하라 는 이 사건 지 명 신청하 다” .

그러나 이 사건 아 트에 하여 근 당권에 근거한 임 경매 차가 개2013. 4. 5.

시 었고 원고는 그 경매 차에 이 사건 임 차보증 당 지 못하 다, .

인 근거[ ] 갑 부 증 가지번 있는 증 가지번 를 포함한다1 5, 8, 9, 10 ( ,

이하 같다 부 증 재 증인 증언 이 법원 주시), 2, 8 16 , E, G, F, H ,

장에 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 농 행 주식회사에 한 보자료 출명,

결과 변 체 취지,

라 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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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사실에 이 사건 임 차 피고는 부동산 개 업 에 종사하 나 그,

소 부동산 임 에 른 차임 외에 일 한 소득이 있었다고 인 할 만한 증거가 없

는 역시 이 사건 임 차 일 한 직업 없이 주 주부 가사를 돌보았, C

것 보이는 등 하여 보면 피고 부부가 생 등 에 피고 명 마이,

스 출한도 억 원 억 여만 원 인출 사용한 것 포함하여 행권에3 2 4,000 ,

출 상 채 를 부담하 가 피고 인생 하는 데 필요한 생 자C ,

주거 등 조달하 하여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 트를 임,

하고 원고에게 피고 명 농 계좌 임 차보증 아 주 같 생

등에 사용한 행 는 피고 부부가 인생 하는 데 통상 필요한 행 일상

가사에 한 법 행 에 해당한다고 이 타당하므 원고 주장 이 있다, .

그 면 인 사실에 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만 는 원고가 에게, C

이 사건 아 트를 매 하 하는 매매계약 체결하 다고 인 하 에 부족하고 달,

리 이를 인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 므 이 다른 에 이 부분 피고 주,

장 아들이지 않는다.

마 소결.

피고는 민법 조에 라 원고에 한 임 차보증 억 만 원832 C 1 1,000

채 에 하여 연 하여 갚 책임이 있다C .

결3.

원고 청구는 이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심 결 피고에 한 부분 이. 1

결 달리하여 당하지 않다 원고 항소는 이 있어 심 결 피고에 한. 1

부분 취소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.



- 8 -

재 장 사 조한창

사 재

사 장철익


